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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「오픈뱅킹공동업무」 금융정보조회 약관】

현   행 개   정(안)

제7조(금융정보조회 중단) ① 저축

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

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

습니다.

1.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

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

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그 밖에 저축은행이 오픈뱅킹 

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

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

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

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

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공

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

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금융정보조회 중단) ① -------

--------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

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

이한 사유가 발생한 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

<삭 제>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
